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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을 반영하여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규정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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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최저보험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의2)

  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기준을 부과

금액 1만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규정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 · 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령 : 붙임

6. 관련부서 협의 

❍ 법제심사 : 붙임(의견 반영)

❍ 규제심사 : 붙임 

❍ 부패영향평가 : 붙임 

❍ 해당부서 검토의견 : 붙임 

❍ 비용추계서 : 붙임 

7. 참고사항

❍ 발의 및 찬성의원 서명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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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

과금액을 말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10,000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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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최저보

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하한액과 그

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상

북도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

------------------------------

------------------------------

------- 최저보험료 이하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

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2.--------------- 따라 --------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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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 경우에는 그 달

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으로 한다.〈개정2017. 4. 18〉

  1. 보수월액보험료 :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

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

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을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

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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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4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제5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감액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에 따른 보험료가 종전 규정에 따른 보험료보다 인상

되는 지역가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는 피부양자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피부

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

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

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전전

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라 한다)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액: 보험료가 부과 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

의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을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

전년도 평균 보수 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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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8. 3.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

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

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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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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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8. 3. 6.>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
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가목에 따른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가 아닌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역가입
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을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으로 나누
어 얻은 값에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의 등
급별 점수는 제2호의 표와 같다.

 나. 재산(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
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와 같다.

  1)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2)의 
합산액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2,700만원 이하

2,7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
1), 2)의 합산액

전액
850만원 500만원

2)에 따른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중 500만원. 다만, 
2)에 따른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2)에 따른 
금액 전액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
액률을 반영하여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의 표와 같으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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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120 이하 82 50 7,380 초과 ~ 7,840 이하 2,161

2 120 초과 ~ 140 이하 91 51 7,840 초과 ~ 8,320 이하 2,294

3 140 초과 ~ 160 이하 100 52 8,320 초과 ~ 8,820 이하 2,434

4 160 초과 ~ 180 이하 109 53 8,820 초과 ~ 9,360 이하 2,581

5 180 초과 ~ 200 이하 118 54 9,360 초과 ~ 9,930 이하 2,739

6 200 초과 ~ 240 이하 132 55 9,930 초과 ~ 10,600 이하 2,915

7 240 초과 ~ 280 이하 150 56 10,600 초과 ~ 11,200 이하 3,095

8 280 초과 ~ 320 이하 168 57 11,200 초과 ~ 11,900 이하 3,280

9 320 초과 ~ 360 이하 186 58 11,900 초과 ~ 12,600 이하 3,479

10 360 초과 ~ 400 이하 204 59 12,600 초과 ~ 13,400 이하 3,692

11 400 초과 ~ 440 이하 222 60 13,400 초과 ~ 14,200 이하 3,919

12 440 초과 ~ 500 이하 245 61 14,200 초과 ~ 15,000 이하 4,146

13 500 초과 ~ 600 이하 281 62 15,000 초과 ~ 15,800 이하 4,373

14 600 초과 ~ 700 이하 326 63 15,800 초과 ~ 16,600 이하 4,600

15 700 초과 ~ 800 이하 371 64 16,600 초과 ~ 17,400 이하 4,827

16 800 초과 ~ 900 이하 416 65 17,400 초과 ~ 18,300 이하 5,069

17 900 초과 ~ 1,000 이하 462 66 18,300 초과 ~ 19,200 이하 5,324

18 1,000 초과 ~ 1,100 이하 507 67 19,200 초과 ~ 20,100 이하 5,580

19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68 20,100 초과 ~ 21,100 이하 5,850

20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69 21,100 초과 ~ 22,100 이하 6,134

21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70 22,100 초과 ~ 23,200 이하 6,432

22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71 23,200 초과 ~ 24,400 이하 6,758

23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72 24,400 초과 ~ 25,600 이하 7,099

24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73 25,600 초과 ~ 26,800 이하 7,440

25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74 26,800 초과 ~ 28,200 이하 7,809

26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75 28,200 초과 ~ 29,500 이하 8,192

27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76 29,500 초과 ~ 31,000 이하 8,590

28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77 31,000 초과 ~ 32,500 이하 9,016

29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78 32,500 초과 ~ 34,100 이하 9,456

30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79 34,100 초과 ~ 35,800 이하 9,925

31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80 35,800 초과 ~ 37,600 이하 10,421

32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81 37,600 초과 ~ 39,400 이하 10,933

33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82 39,400 초과 ~ 41,300 이하 11,458

34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83 41,300 초과 ~ 43,300 이하 12,012

35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84 43,300 초과 ~ 45,400 이하 1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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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36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85 45,400 초과 ~ 47,600 이하 13,204

37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86 47,600 초과 ~ 49,900 이하 13,843

38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87 49,900 초과 ~ 52,400 이하 14,525

39 3,860 초과 ~ 4,100 이하 1,130 88 52,400 초과 ~ 55,200 이하 15,277

40 4,100 초과 ~ 4,350 이하 1,200 89 55,200 초과 ~ 58,400 이하 16,129

41 4,350 초과 ~ 4,610 이하 1,272 90 58,400 초과 ~ 62,200 이하 17,123

42 4,610 초과 ~ 4,890 이하 1,349 91 62,200 초과 ~ 66,800 이하 18,316

43 4,890 초과 ~ 5,190 이하 1,431 92 66,800 초과 ~ 72,400 이하 19,764

44 5,190 초과 ~ 5,500 이하 1,518 93 72,400 초과 ~ 79,200 이하 21,524

45 5,500 초과 ~ 5,840 이하 1,610 94 79,200 초과 ~ 87,500 이하 23,668

46 5,840 초과 ~ 6,190 이하 1,708 95 87,500 초과 ~ 97,500 이하 26,267

47 6,190 초과 ~ 6,560 이하 1,810 96 97,500 초과 ~ 114,000 이하 30,029

48 6,560 초과 ~ 6,960 이하 1,920
97 114,000 초과 32,372

49 6,960 초과 ~ 7,380 이하 2,036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 12 -

4. 자동차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1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이하 18 14 11

2 4천만원 미만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20 16 12

3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800시시 초과
1,000시시 이하 28 23 174천만원 이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4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000시시 초과
1,600시시 이하 59 47 35

5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1,6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

79 63 48

6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13 90 68

7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

109 87 65

8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55 12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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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365,52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182,760원

구분 사용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및 가액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100% 80% 60%

9 4천만원 미만 
승용자동차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130 104 78

10 4천만원 이상 
승용자동차 186 149 111

11 승용자동차 3,000시시 초과 217 173 130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자동차 가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2등급 및 3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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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02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550원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

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부    칙 <제2018-312호, 2018. 12. 31.>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제1조(목적)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

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

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액 적용대상)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보험료 한시적 감액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날이 속

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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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전에는 피

부양자였으나, 같은 법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지역가입자

제3조(세대 구성 변화시 감액 기준) 2개 이상의 지역가입자 세대가 동

일 세대로 합가, 편입하는 등(이하 “합가등”이라 한다)의 사유로 보

험료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 감

액의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의 지역가입자 세대의 합가등이 발

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을 감액한다.

   가. 세대 구성이 변화하기 전 제2조제1호에 해당한 지역가입자 세

대원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나. 세대 구성이 변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서 

세대 구성이 변화하기 전 제2조제1호에 해당한 지역가입자 세

대원의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간 합가등이 발생한 경

우,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합가등이 발생한 경우 : 세대 구성이 변

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

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세대 구성의 변화로 인해 지역가입자 세

대가 제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료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세대간 합가등이 발생한 경

우 : 세대 구성이 변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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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와 보험료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합가등이 발생한 경우 : 세대 구성이 변화한 

후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서 세대 구성이 변화하기 전 

보험료 감액이 적용되지 않던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보험료를 차

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

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8-63호, 2018. 3. 30.>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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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협의

1  법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법제담당)

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사회복지과 제2조 <문장 수정 필요>

- 보험료 부과금액이 부분을 삭제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이 없어지게 되는바, 보험료 부과금액이 부분

은 현행과 같이 유지해야 함.

- 각 호의 어느 하나 부분도 유지 필요(각각 어떤 경우

에 해당하는 세대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하고,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월 10,000원 미만”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제6조 <문장 수정 필요>

- 각 호의 어느 하나 부분 유지 필요(각각 어떤 경

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부칙 <문장 수정 필요>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에서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결국 보험료 부과금액은 이 고시를 반영하여 산정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산정되는 보험료 부과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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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주요내용(조항) 검 토 의 견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임에도 한시적 감액 기준이 적

용되는 자라고 하여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 등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존재하

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합리적인 차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부칙 제2조

를 두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안 부칙 제2

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안 부칙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감액기준이 적용되

는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연한 내

용을 적시한 것으로서 적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해당 고시의 적용 시

기가 연장될 수도 있는바, 2022년 7월 1일로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

제2조(적용례)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3호를 말한다)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이 적용
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 때
까지는 제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제2조의 개정규
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

원 사업은 도와 시·군이 같은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으

로 이 조례와 같이 개정하는 부분(기준 변경 및 부칙

제2조· 제3조의 내용도 포함)에 대해서는 23개 시·군

과 협의할 필요가 있고, 이번 개정과 같은 내용으로 협

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23개 시·군도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각각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한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로 늦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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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심사 (혁신법무담당관 규제혁신담당)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 치 법 규 명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 가 담 당 감사관실 직 급 성 명 행정7급 김 구 열

입안주무부서 의원발의 통 보 ( 조 치 ) 일 2019. 4. 5.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

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

과 부패 유발요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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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별 검토자료

□「경상북도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체크리스트 (종합)

평가분야 평가항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준수

준수부담의 적정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높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X

① 적당

해당없음② 약함

③ 강함

특혜발생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X

① 구체적 ․ 객관적
해당없음

② 추상적 ․ 주관적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X

① 적정
해당없음

② 부적정

재정누수 가능성 X
① 명확

해당없음
② 불명확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X
① 있음

해당없음
② 없음

공 개 성 X
① 예측가능

해당없음.
② 예측곤란

예측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X

① 없음
해당없음.

②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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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부서 의견 (사회복지과)

□ 의견

  ○ 2018년 1단계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후 지원예산액이 연 10억원

(17억 → 27억) 증가하였으며,

  ○ 향후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최저보험료 이하”로 적용시 1단계 보

험료부과체계 개편전 대비 연 3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2단계(2022년 7월) 개정시 소요예산 산출이 불가하지만 3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 및 시군 예산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조례가 제정(10,000원 미만세대 지원)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국 

7개 시도에서도 최저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개정 계획이 없고,  

  ○ 특히, 2단계 개편(2022년 7월)에 따른 예산소요액 산출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행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경감조치로 

2022년 6월까지 유예함으로 기존 지원자는 계속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한시적 경감기준 적용기간(유예기간)이 끝나는 2단계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전인 2022년 경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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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2조 :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액을 월 10,000원 미만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개정함에 따라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으로 1차년도(2020년), 2차년도(2021년), 3차년도

(2022년 6월 말) 매년 보험료 4.5%정도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용

추계

   ※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편되지만, 비용추계 

산출 불가(건강보험공단 자료추출 불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3,798,000 3,968,910 2,073,755

비용추계불가
9,840,665

 □ 총 비용 3,798,000 3,968,910 2,073,755 9,840,66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도비 일반회계 1,899,000 1,984,455 1,036,878

비용추계불가

4,920,333

시․군비 1,899,000 1984,455 1,036,877 4,920,332

합계 3,798,000 3,968,910 2,073,755 9,84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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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대의견

   ❍ 조례 일부개정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도비 및 시군비가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및 방법

  가. 대   상 

    ❍ 안 제2조(지원대상)

  나. 비용추계 방법

    ❍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액을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기준으로 

추계 비용 작성

  다. 비용추계시 상세내역(2020년)

    ❍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산출내역
계 도비 시군비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3,798,000 1,899,000 1,899,000 82×46,31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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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검토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조 례 명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주요내용
(비용수반)

◦ 월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하한액 조정(제2조)

담당부서
비용추계

◦ 총 9,840백만원(도비 4,920, 시군비 4,920)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으로 함

  * 2022년 7월부터 최저보험료 개편예정, 산출불가

 - 지원액을 월 10,000원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개정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2017.4.18.)에 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하한

액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원대상 기준을 월 10,000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지

원구간을 확대하여 시행할 경우 2020년부터 2022년까

지 총사업비 9,840백만원(도비 4,920)이 소요되는 것으

로 추계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국내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세수 감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국비 매칭부담 증가 등

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3호) 제4조에 따르면,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조치유예기한을 2022년 6월30일까지로 

두고있어,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복지사각지대 해

소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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